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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해개요

2020.07.30.(목) 16:54분경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소재 호텔 신축현장 지하 1층에서 직영 

근로자인 재해자(남, 63세, 보통인부)가 이동식비계 위에서 동료작업자와 조적벽체 해체작

업 중 벽체 일부가 이동식비계 상부에서 작업 중인 재해자 방향으로 넘어지며 재해가 발

생, 병원으로 이송․치료 중 사망한 재해임.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 【 유사 재해사례 】 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◈ 2019. 11. 17(일) 10:08경 경기 부천시 약대동 소재 병원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작업자 6명이 내부 
조적벽체 해체작업 중 핸드브레이커로 중간부분을 컷팅하여 하부벽체를 먼저 철거하고 상부벽체
를 철거하기 위해 망치로 두드리는 순간 상부에 남아있던 조적벽체가 떨어지며 2명이 깔려 사망

◈ 2018.06.28.(목) 15:25분경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소재 식당공사현장에서 재해자가 조적벽체 해체
작업 중 발생한 해체물을 해체작업장 인근에서 정리하던 중 천장과 접한 벽체 상부 조적벽체가 
피재자 상체에 떨어져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사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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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해발생원인

○ 해체작업 작업계획서 작성 부적절 및 주지 미실시

- 사업주는 벽체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성이 확
보된 해체 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했어야 하나,

․  투입 근로자와 작업방법 등의 실제 내용 미반영, 작업방법에 대한 안전성 확보 여부 
미확인, 안전대책 부적절 등 형식적으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였음.

- 또한 사업주는 작업계획서 작성 시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들에게 알려서 안전하게 작
업하도록 해야 하나 그렇게 하지 않았음.
재발방지대책

○ 안전성이 확보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주지 실시

- 사업주는 벽체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체벽체의 

전도 방지 등 안전성이 확보된 해체 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, 그 

내용을 해당 근로자들에게 알려서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해야 함.


